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,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등 협조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

취급의료업자는 펜타닐 내용고형제(정제)·외용제제(패치제)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

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.

3. 식약처는 처방 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

상황에 대비해 6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'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

센터'*를 운영합니다. 

   * (누리집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www.nims.or.kr) 우측 상단 알림창 > 의료용 마약류 

빅데이터 활용 서비스(data.nims.or.kr) > 화면 중앙 알림창

     (전화) 1670-6721 내선번호 ②번

4. 아울러, 식약처는 귀 협회로 접수된 시스템 오류 건에 대해서도 '마약류 투약내역 

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'에 접수된 건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회원 분들께 널리 알려 

주시고, 시스템 오류 신고 건은 붙임 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 처로 회신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
 붙임  1. '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' 이용 매뉴얼.  

       2. 시스템 오류 접수 양식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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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내라 대한민국!


